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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최신 법령▐ 

 

[자본시장]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안 

 

채희석 변호사 

 

정부는 「경제혁신 3개년 계획」의 3대 핵심전략 중 하나인 “역동적인 혁신경제” 달성을 위한 주요 

세부실행과제의 하나로 지난 2014년 3월 6일 「M&A 활성화 방안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  그리고 

「M&A 활성화 방안」의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안이 하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

니다. 

 

현재까지 발표된 입법예고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4년 4월 24일 발표한 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고,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 

저희 법무법인은 이미 Legal Update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.  그리고 이러한 법률 개정안 외에 금

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5월 12일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‘발행ㆍ공시규정’) 개

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.  아래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발행ㆍ공시규정의 일부 개정규정안에 대해서 살

펴보기로 합니다. 

 

1. 개정 이유 

 

「M&A 활성화 방안」 및 「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」에 포함된 정책의 집행을 위

해 필요한 사항을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」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입니다. 

 

2. 주요 내용 

 

가. 상장예정법인의 반기감사보고서ㆍ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의무 완화 

 

http://www.jipyong.com/kor/m3_view.php?page=1&s_part=d_name&s_str=채희석&idx=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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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의 상장을 위한 공모 시 사업연도가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첨부서류로 

반기감사보고서ㆍ반기검토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, 반기보고서 제출기일(반

기 종료 후 45일)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반기감사보고서ㆍ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

이전 분기보고서로 대체됩니다. 

 

나.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 매각 시 공개매수의무 면제 

 

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상 워크아웃에 준하는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구

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, 해당 주식의 매각 시 매수자의 공개매수의무가 

면제됩니다. 

 

3. 다운로드 : 「자본시장법 사모펀드 관련 규정 입법예고(지평 Legal Update)」, 「증권의 발행 및 

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」 

http://www.jipyong.com/newsletter_alert/140425/index.html
http://www.jipyong.com/newsletter/49_201405/data/download/law7.pdf
http://www.jipyong.com/newsletter/49_201405/data/download/law7.pdf

